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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 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브이아이 실적 포커스 30 증권 투자신탁 1호[채권혼합]

2. 변경시행일 : 2024년 02월 01일

3. 변경사유

① 주식부문 부책임운용역 추가 : 김윤선

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③ 채권평가회사 추가(이지자산평가)

④ 기타 수익률 자료 등 업데이트

4. 변경사항(투자설명서)

구분 변경 전 변경 후 
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<추 가> 

2024-02-01 

주식부문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

가 : 김윤선
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<추 가> [부책임] 김윤선 

- (업데이트) 
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

사항 

나. 과세 

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

과세 

[분리과세 한도] 

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

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

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 

- 연금소득이 1,200만원 초과하

는 경우에 대하여 ___ 선택 가

능함. (선택은 2023년 1월 1일

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

[분리과세 한도] 

1,5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

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

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 

- 연금소득이 1,500만원 초과하

는 경우에 대하여 ___ 선택 가

능함. (선택은 2023년 1월 1일

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하며,

분리과세 기준금액은 2024년 1

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

부터 상향적용)
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

사항 

나. 과세 

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

과세체계의 다양성 

- 다만, 연금 수령 시에도 사적

연금액(퇴직연금+개인연금)이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

과세체계의 다양성 

- 다만, 연금 수령 시에도 사적연

금액(퇴직연금+개인연금)이 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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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「

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하며, 연

금소득이 1,200만원 초과하는 

경우에 ___ 선택 가능함. (선택

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

수령분부터 적용) 

간 1,500만원 이하인 경우 「분

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하며, 연금

소득이 1,500만원 초과하는 경

우에 ___ 선택 가능함. (선택은 

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

분부터 적용하며, 분리과세 기

준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

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상향

적용) 
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
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- (업데이트) 
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
라. 운용자산 규모 
- (업데이트) 

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

가. 회사의 개요 
<추 가> 이지자산평가 

끝. 


